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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01

1. 논산 백일헌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논산 백일헌 종택」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

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2년도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12.08.06)에서 충남 민속

문화재 제7호「이삼장군 고택」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후

지정예고기간(만 3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 심의를 상정한 사항임

- 지정예고기간 : 2012.08.23～2012.09.21(만 30일)

- 제출의견 : 지정검토 당시 명칭을「논산 이삼장군 고택」으로 하였으나

휘(諱)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직급을 나타내는 장군이란 호칭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호인 백일헌(白日軒)을 사용하여「논산 백일헌 종택

(論山 白日軒 宗宅)」으로 함이 타당함(소유자 및 논산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논산 백일헌 종택(論山 白日軒 宗宅)

ㅇ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51번지

ㅇ 소유자 : 000

ㅇ 수량: 일곽(건물 3동, 토지 3,353㎡<1필지>)

- 건축물 지정 3동: 본채(조선시대, 목조와가, 팔작지붕, ㅁ자형), 사당(목조와가,

맞배지붕, 정면 3칸×측면 2칸), 대문채(목조와가, 맞배지붕, 정면 5칸×측면 1칸)

- 토지 지정 면적 : 3,353㎡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상월면
주곡리

51 대 7,308 3,353 이신행 지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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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지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논산 백일헌 종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함이 타당함

마. 참고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 별첨

(2) 현지조사의견(‘12. 04. 26) : 붙임1 참조

〈000·000 문화재위원〉

ㅇ 백일헌 이삼장군의 인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높으며, 그에 걸맞게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뛰어난 280여 년의 역사를 갖는 한옥을 구성하고 있어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창건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 사당, 문간채 등의 공간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안채의 의장이나 구조는 건축적으로 대단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유구이다. 또한 이삼장군의 초상화 및 가치 있는 관련서적과 관련유물이 소장

되어 전수되고 있으므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000 문화재위원〉

ㅇ 호서지역의 대표적 무반가문의 상징적 인물인 이삼 장군가의 역사, 관련 다양

한 유물 자료로 문화사적 특성이 비교적 소상하고 명확하게 파악되는 유적이

며 고택의 보존 상태가 양호함

ㅇ 무반가의 고문서와 유물은 매우 중요하여 이미 고궁박물관, 중앙박물관, 장서

각 등에서도 전시할 정도이며 특히 이들 유물자료와 연관유적으로 백일헌 영

당과 묘소, 마을의 경관 등등이 연계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좋을

것이라 사료됨

(3) 현지조사의견(‘12. 05. 07)

〈000 문화재위원〉

ㅇ 고택이 있는 논산 주곡리 마을은 장승제, 연합두레 등 민속문화가 전승되

던 지역으로 관심이 될 만하며, 이삼장군 관련 유물자료, 고문서류 및 불

천위 등은 장군 및 가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는 유물자료 만이 아니라 민속 생활문화 분야를 보고서에 추가

하여 온전한 민속문화재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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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문화재위원〉

ㅇ 유물(이삼 장군)과 함께 후손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민속유물) 및 이 가문과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리

ㅇ 잘못된 건축부분을 반드시 고칠 것(宗婦의 출입문이나 담장높이는 건축사는

물론 여성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

ㅇ 유물(장군 것이라고 하는 것과 家傳을 구분) 및 가문의 생활사(衣ㆍ食 및

儀禮ㆍ家家禮)에 관련된 유ㆍ무형의 민속재조사 필요

(4) 조사자의견: 충청남도 000, 000 위원

ㅇ 1700년대 초에 건립되어 약 300여년간 창건대의 고택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

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 상류 고택의 구성 요소인 안채와 사랑채, 사당채, 광

채, 그리고 행랑채 등이 튼ㅁ자형을 이루면서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배치되어 있고 고택 내의 영역구성 수법이나 동선체계, 그리고 건축 구조적·

양식적으로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이 고택 주

변에 있는 명재 윤증고택이나 사계 김장생 고택 뿐만 아니라 돈암서원, 노강

서원, 종학당, 충헌사 등 많은 유교 문화와 연계시켜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교

육 중심지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논산지역에는 백일헌 이삼장군과 관련하여 묘소, 영당 및 관련 유품(언월도,

철퇴, 영정과 은잔, 전적, 고문서, 생활용품 등)이 전해지고 있어 백일헌 이삼

장군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후세에 되살리고 전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5) 000 의견

ㅇ 영조가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로를 인정해 하사한 백일헌 고택은 280여년

의 역사를 지니고 본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건축사적 가치 또한 매우 크며, 논산시 전역에 이삼 장군과 관련한 유적과 유

물 그리고 설화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문화유산의 본질을 유지

하면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 6 -

①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 논산 이삼장군 고택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논산 이삼장군 고택은 충남 논산시 주곡리 51번지에 위치한다. 주곡리는 자연마을인 윗뜸·아래뜸·

망가리에 각각 청주양씨·함평이씨·전주이씨가 입향해 5백여 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유구한 역사

의 전통마을로서, ‘술골’ 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계룡산을 조종산으로 하여 매봉산을 주산으로 하고 앞동산을 안산으로 하였으며 가옥 앞 전답에 

연못을 갖추고 있던 전형적인 조선시대 배산임수형의 아담한 길지이다. 계룡산은 고준한 산이지만, 

가옥이 위치한 매봉산 아래로는 구릉이 작고 아담하여 포근한 길지를 형성하는 형국이다. 

  이삼장군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 본채를 중심으로 대문채와 사당, 그리고 변소 등 네 채

의 건물로 구성되며, 산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한다. 대지는 남북방향으로 뿐 아니라 동서방향으로 경

사가 있다. 

  고택 내에는 수령이 오랜 은행나무, 팽나무, 감나무 등의 정원수가 많다. 사당 뒤에는 모과나무가 

있으며 바깥사랑채 앞에는 벽오동나무가 세 그루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측벽나무, 대나무, 향나

무, 잣나무 등의 정원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삼 장군 관련 유적으로 영당(影堂)과 묘소(墓所)가 주변에 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이삼(李森; 1677-1735)의 본관은 함평이며 충청도 노성현(현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출신으로서,

조선 숙종 조에 장원급제 후 경종과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문무관직을 두루 역임한 관료이며 군사지

략과 무예, 군법, 군제에 조예가 깊었고 무기의 제작에도 뛰어난 기술을 가졌던 인물이다. 숙종, 경

종, 영조 세 임금을 모시면서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여러 번의 당파싸움의 혼란 속에서도 무인

의 길을 지키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삼장군 고택은 백일헌 이삼장군의 고택으로 1728년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기여한 공에 대

해 영조가 내린 하사금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삼장군 고택은 1700년대 초에 건립

되어 약 2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건축이다. 100여 년 전인 1908년에 화재를 입어 대문채와 사랑채

의 일부가 변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00년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 가옥의 건물은 현재 대문채, 본채, 사당, 부속채(변소와 광)로 이루어져 있다. 1908년의 화재로 

소실된 대문채와 본채 외곽의 사랑채 일부를 재축한 이후 현존하는 건물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대문채의 옆으로 방앗간이 있던 광채가 없어졌으며, 본채의 서측에 있는 변소 

옆의 헛간, 텃밭 앞의 별당이 없어졌다. 이 별당은 부엌, 안방, 웃방 등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이 건물에서 현 종손의 조부가 신접살림을 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은 1985년 경 철거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장독대에는 짚으로 덮은 엄집이 있었다. 이삼장군 고택은 1995년경부터 거주

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다.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7 -

  이삼장군 고택은 창건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 상류 주택의 구성 요소

인 안채와 사랑채가 ㅁ자형을 이루고 사당, 문간채 등이 주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어 있고 가옥 내

의 공간구성이나 동선체계, 그리고 건축구조나 양식이 훌륭하여 전체적으로 한옥으로서의 예술적, 기

술적 기풍이 대단히 띄어나다. 

  백일헌 이삼장군과 관련하여 묘소, 영당 외에도 가옥에 전해 내려오는 유구가 많다. 특히 백일헌유

집(白日軒遺集) 외 많은 서적은 그 가치가 높고, 은잔 외 많은 유구들은 귀중한 유물이다. 언월도(偃

月刀), 철퇴(鐵槌), 철검(鐵劍), 윤선(輪扇) 외 무관(武官) 관련유물들이 대단히 많다.

  가옥에는 사당이 있고 제사, 가례 등의 풍속이 전해지며 동내 입구에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세워져 매년 장승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건축적 가치]

1. 안채

  배치형태는 안채와 사랑채가 ㅁ자형으로 본채를 구성하고 있다. 한옥의 생활 기능이 다양하게 구

성되어 있고, 바깥사랑채, 안사랑채 등이 구성되어 있어 사대(四代)가 한 집에 기거하는 전형적인 전

통한옥의 주거기능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채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으로, 지붕가구는 종량 위에 

제형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는 1고주 5량가이며, 지붕은 홑처마 팔작집이다.

  이삼장군 고택의 중심인 본채의 전체적인 형태는 ㅁ자형이나 네 면이 일정한 ㅁ자형 구조체가 아

니라, 한쪽 날개채가 짧은 ㄷ자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짧은 일자형의 안사랑채, ㄴ자형의 바깥사랑채, 

ㄴ자형의 광채 등 네 개의 채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ㅁ자형 집이다. 충청지역의 ㅁ자형 한옥은 하나

의 구조체로 ㅁ자를 이루기보다는 몇 개의 구조체가 결합되어 ㅁ자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안채의 대청마루 상단의 대들보에는 시렁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특히 수납시설이 잘 구성

되어 있다. 

  안채 평면은 ㄷ자형으로 동측부는 부엌과 안방, 웃방으로 구성되었다. 서측부는 건넌방을 난방하는 

작은 부엌과 건넌방으로 이루어졌다. 안채는 전퇴집 형식의 서측부를 제외하면 공간이 두 켜로 구성

된 겹집이다.

  ㅁ자형 평면을 이룬 안채와 사랑채는 건축기술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충청지역 

한옥특성을 나타내며,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전통한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건축의 가구구성기

법이 다양하고 치목기법이 조선시대 후기 상류주택의 기법으로 수준 높은 건축기술을 보여준다. 조

선시대 한옥의 건축 계획적,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술성과 미적(美的) 가치가 높다.

2. 사랑채

  사랑채는 바깥사랑채(梧月齋: 아랫사랑채)와 안사랑채(環碧亭; 작은사랑채 혹은 윗사랑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안채와 연결되어 있다. ㅁ자형의 본채는 네 개의 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채와 안사랑

채의 ㄷ자형에 바깥사랑채와 광채의 ㄷ자형이 연결되어 ㅁ자를 이루고 있다. 바깥사랑채는 ㄱ자형으

로 한 칸의 중문간과 한 칸의 누마루, 그리고 두 칸의 사랑방으로 구성되었다. 안채와 바깥사랑채를 

잇는 광채는 ㄱ자형으로, 4칸의 광과 한 칸의 문간, 그리고 반 칸의 작은 광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지붕 높이도 안채, 안사랑채, 바깥사랑채, 광채 순으로 조금씩 낮게 올리고 있다. 안사랑채와 바깥사

랑채 전면에는 누마루를 만들었고, 두 사랑채 사이에는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중문을 두고 상부에 살

문을 설치하였다.

  이삼장군 고택의 주 특징은 사랑채가 안사랑채와 바깥사랑채의 두 채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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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당

  사당은 이삼장군 직계의 주가 되는 사당과 작은 사당이 한 평면에 배치되어 흥미로운 구성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한 사당 안에서 두 개의 영역이 구성되는 예는 흔하지 않은 것이다.

4. 대문채

  살문으로 된 대문채는 소슬삼문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대문채에서 보면 바깥사랑채와 

안사랑채, 사당이 함께 개방적으로 보이는 것은 특이한 예이다.

[민속유형적·무형적 가치]

  이삼장군 고택은 1995년까지 종손이 살림을 하는 주거로서 사용되었다. 가옥에는 사당이 있고 제

례 모습이 전해지며, 조선시대 사대부의 생활상을 잘 간직하고 있다. 기제(忌祭), 차례가 이어져 오

고 있으며 가을에는 시제를 지낸다. 옛날에는 장독대에 엄집이 있었다.

  주곡리 입구에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세워져 매년 장승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마을의 장

승은 1498년(연산군4)에 청주양씨 9세손인 양춘건이 낙향하여 마을에 정착한 후 신앙을 통해서 주

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을입구에 세운 것으로, 그 후 마을주민들은 장승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의 풍습인 동제와 동제당이 보존되고 있어 종가와 전통

마을이 함께하는 민속들이 잘 전승되고 있다.

  가옥에는 전해 내려오는 유구가 많다. 특히 백일헌유집(白日軒遺集) 외 많은 서적은 그 가치가 높

고, 그 외 많은 유구들은 귀중한 유물이다. 이삼장군 관련유물로는 언월도(偃月刀), 철퇴(鐵槌), 철검

(鐵劍), 윤선(輪扇) 등의 무관(武官) 관련유물들이 있다. 또한 공신의 책봉과 관련하여 교서(敎書), 사

패교지(賜牌敎旨) 외에도 초상화(肖像畵), 어제어필(御製御筆), 은배(銀杯)가 전해지며, 밀부유서(密符

諭書), 공신교서(功臣敎書), 분무원종공신녹권(奮武原從功臣錄券), 21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 

함은군 시장(咸恩君 諡狀), 사제문(賜祭文), 관북도(關北圖), 사명기 병풍(司命旗 屛風), 사명첩(司命

帖), 윤선(輪扇), 은수저(銀匙箸), 서간첩(書簡帖), 이사길 간찰(李師吉 簡札), 백일헌 현판(白日軒 懸

板) 외 많은 유구가 있다.

  종가에는 제기, 제상, 향로, 촛대, 장롱, 함, 뒤주, 말 등 민속품이 보관되어 있다.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안채, 사랑채, 사당, 대문채 등을 일괄하는 논산 이삼장군 고택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종택을 구성하는 건축물 외에 현재 남아 있는 제반 유물들을 일괄하여 지정함이 타당할 것이

다. 민속의 무형적 요소를 포괄하여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토지대장에 이삼장군 고택의 대지(주곡리 51번지)는 7,308㎡로 기재되어 있다. 대지의 지역·지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 이며, ‘문화재 보호구역’과 ‘시도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인 이삼장군 고택은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충청남도가 제정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로부터 500m 이내의 구

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신청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시행하

여도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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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사랑채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원래대로 복원하였으며 안채는 창건당시 그대로 남아 있다.

안채의 서까래는 2011년에 새로이 개수하였다. 내부가구는 그대로이다. 안채 기단은 자연석으로 되

어 있었으나 보수되어 원형이 변형되었다. 안채의 기단과 계단, 안사랑채 기단에서의 계단 등이 원형

을 잃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형대로 추후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별당은 현재 없으나 원래의 자리에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문채 옆에는 방앗

간이 있었던 광채의 터가 남아 있다. 추후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깥사랑채 바깥으로는 

행랑채가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무형적 민속요소들을 전승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종손의 지대

한 관심 속에 앞으로 전통한옥 숙박체험 및 천연염색 등의 전통공예체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전 프

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 의견

  우선 백일헌 이삼장군의 인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높으며, 그에 걸맞게 예술적, 기술적 가

치가 뛰어난 한옥을 구성하고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논산 

이삼장군 고택은 280여 년의 역사를 갖는 전통한옥으로서 창건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 사당, 문간채 등의 공간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안채의 의장이나 구조는 건축

적으로 대단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유구이다. 이 고택은 한옥으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고 건축구성기법이 다양하고, 건축기술이 조선 당대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 또한 소장되어 전수

되는 이삼장군의 초상화 및 가치 있는 관련서적과 관련유물이 대단히 많다. 이 가옥에는 사당을 비

롯하여 가례, 제례 등이 전수되고 있으며 동내에는 동제가 이어지고 있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귀중한 유구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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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02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부용대 안전난간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부용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이후 부용대에 올라 하회마을을 조망하려는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난간을 설치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산22-3 일원(부용대)

(4) 신청내용 : 부용대 안전난간 설치

ㅇ 구 조 : 목재난간(35경간)

ㅇ 크 기 : W1.5m × H1.2m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ㅇ 부용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안전확보 필요성은 있으나, 경관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안전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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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ㅇ 부용대는 마을의 중요한 경관 요소 중 하나로 난간을 설치할 경우 고유의

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설치 시에 암반 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부용대 원형훼손 우려(이용자 안전 고려, 전문가 자문 후 경관저해 없는

안전시설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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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03

3. 안동 하회마을 입구 종합안내판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입구 종합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관광․지리․교통 정보를 제공하고자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74-3(하회관광단지)

(4) 신청내용 : 종합안내판 설치

ㅇ 구 조 : 한옥형 안내판(H=3.24m, W=5.46m)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 1구역(이격거리 : 300m)

라. 검토의견

ㅇ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종합안내판의 설치는

필요하나, '민속마을 공공디자인 개발('11.11, 활용정책과)' 가이드라인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형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ㅇ 안내판의 위치는 적절하나 형식은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므로 역사문화

환경에 적합하게 디자인하여 재검토하도록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안내판 가이드라인과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형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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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04

4. 성읍 민속마을 내 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민속마을」내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내 음식점을 하기 위한 신축공사를 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민속분과 제4차 회의('12. 8. 6.)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내용(구조, 높이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16

(4) 신청내용 : 성읍 민속마을 내 음식점 신축

ㅇ 대지면적 : 1,784㎡

ㅇ 건축면적 : 271㎡(가동 72.88㎡, 나동 198.12㎡)

ㅇ 구 조 : 석구조, 건축높이 : 5m

ㅇ 용 도 : 일반음식점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구 분 기존신청('12. 7월) 변경신청('12. 9월)

구 조 경량철골조 석구조

규 모 271㎡(가동 72.88㎡, 나동 198.12㎡) 변경사항 없음

형 태 지붕 기와, 벽체 드라이비트 마감 지붕 FRP 초가, 벽체 제주현무암 막쌓기

높 이 5.52m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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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동 사업의 신축예정지는 문화재지정구역 내이며 지목상 전으로 신청한 용도

(음식점)와 위치는 문화재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2011년도 2차 위원회 시 유사한 안건으로 부결된 사례가 있음('11. 4.)

- 부결사유(민속마을 초입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로 마을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패소(2012. 6월)

마. 참고사항

(1) 제4차 심의 시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000 / 2012. 7.25)

ㅇ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용도 및 전통마을경관에 영향을 주므로 허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2) 000 의견

ㅇ 본 건은 2012. 7. 9.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지붕 기와, 벽체 드라이비트 마감, 높이 5.52m)하였으나 2012. 8. 6. 문화

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됨에 따라 금회 당초 신청하였던 내용을

변경(지붕 FRP 초가, 벽체 제주현무암 막쌓기, 높이 5.0m)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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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05

5. 성읍 민속마을 내 농협하나로마트(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민속마을」내 농협하나로

마트(소매점)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성읍 민속마을의 주민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외에 바로 옆 인근에 소매점 1동을 신축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민속분과

제4차 회의('12. 8. 6.)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내용(구조, 면적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02-1, 603-1번지

(4) 신청내용 : 성읍 민속마을 내 농협하나로마트(소매점) 신축

ㅇ 소매점 증축 : 145.80㎡(기존 52.89㎡)

ㅇ 기존 초가 개보수 : 39.37㎡(기존 39.37㎡)

ㅇ 구 조 : 소매점(목구조), 기존 초가(목구조)

ㅇ 기 타 : 기존 경관을 저해하는 불량주택 위치에 계획, 현존하는 초가는

보수 정비하여 창고로 활용하며, 소매점은 전통초가의 외관 및

형태로 계획함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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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2012년 7월) 금회 신청(2012년 9월)

건물의 
구조

‘가’동(마트)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나’동(창고) 목구조 목구조

건물의 

규모

‘가’동(마트) 160.38㎡ 145.80㎡(14.58㎡, 10.0% 감소)

‘나’동(창고) 39.37㎡ 변동없음

지붕형태 불소알루미늄 재질 변동없음

라. 검토의견

ㅇ 재신청한 건축구조는 목구조로 변경하였으나, 지붕틀구조 및 면적 등은 성읍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과 맞지 않아 문화재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읍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2007년)

- 건축구조

․ 지붕틀구조는 제주전통초가의 지붕틀구조형식을 갖추도록 한다.

마. 참고사항

(1) 제4차 심의 시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000 / 2012. 7.25)

ㅇ 성읍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맞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조는 목조건축, 면적, 높이 등)

(2) 000 의견

ㅇ 본 신청건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소매점 영업시설로서 '12. 8. 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 제4차 심의결과 성읍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

라인에 맞지 않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된 바

있는 건으로서, 금회 소매점 면적은 축소(당초 대비 14.58㎡감)하고 외관은

성읍민속마을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관과 유사한 형태로서 지붕재질은

이전과 동일한 불소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따른

대응방향과 민속마을 보존방향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위배, 문화재 경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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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06

6. 성읍 민속마을 내 화장실 및 정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민속마을」내 화장실 및

정자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성읍 민속마을 내 위치하고 있는 신청인의 건물을 기존 창고시설에서 소

매점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화장실 및 정자를 신축하여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48-1번지

(4) 신청내용 : 성읍 민속마을 내 화장실 및 정자 신축

ㅇ 건축면적 : 22.64㎡(화장실 8.64㎡, 정자 14.0㎡)

ㅇ 구 조 : 목구조, 높이(화장실 3.35m, 정자 3.55m)

ㅇ 건물 용도변경 : 기존 창고(1,2,3동 각 32㎡) → 소매점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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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동 사업의 신축예정지는 문화재지정구역 내이나 지정구역 경계지점 인근에 위치

하여 성읍마을의 성곽으로부터 많이 이격되어 있으나, 신청한 건물의 신축은 민속

마을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000 의견)

ㅇ 신청 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대상 토지내에 기존 초가건물 3동(창고)을 용도변경(소매점)하고,

화장실과 정자를 신규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성읍민속마을 내 향후

전개될 경관 및 민속마을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와 마을보존협의회 의견 수렴 필요, 문화재경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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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07

7. 경주 양동마을 주변 광고입간판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주변 광고입간판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신청인은 양동마을 주변에서 민속한과 광고입간판을 설치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

ㅇ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산41-1번지

(4) 사업내용 : 광고입간판 설치

ㅇ 설치규모 : 900 × 1,800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 1구역(30m 이격)

라. 검토의견

ㅇ 광고입간판의 설치 위치는 양동마을 진입로에 있으며 문화재경관 및 향후

양동마을의 저잣거리 조성 연계하여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 2012. 9. 7)]

ㅇ 신청위치는 양동마을 진입 초입에 위치하여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광고입

간판 설치로 인하여 민속마을로써의 문화재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ㅇ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동마을의 저잣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향후 문화재 보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민속마을 내 상업용광고판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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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진접 여경구가옥」주변에 단독

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진접 여경구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3구역 :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1m(2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진접 여경구가옥」

ㅇ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번지

(3) 신청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10-1(이격거리 : 140m)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대지면적 : 304㎡

ㅇ 건축면적 / 연면적 : 87.84㎡ / 160.87㎡

ㅇ 규모 및 높이 : 지상 2층, 8.85m(평지붕)

라. 검토의견

ㅇ 신축예정지와 문화재 사이에 능선이 있어 문화재가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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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사항(000 의견)

ㅇ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문화재보다 낮은 좌측면

으로 수목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주변에 1층～2층 규모의 주택들이 있음

ㅇ 당초 현상변경허용기준 내로 건축허가(높이 8m이하)받아 공사 진행 중 설계를

변경하게 되어 건축물 최고높이(8.85m 옥탑포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하였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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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궁집 주변 근린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0호 궁집 주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궁집」주변 근린공원 조성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30호 궁집

ㅇ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26-1 외

(3) 신청위치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60, 산 27, 산 27-2(이격거리 : 90m)

(4) 신청내용 : 공원조성

ㅇ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잔디광장, 주차장, 정자 등

라. 검토의견

ㅇ 궁집 주변 근린공원 변경(안)은 기존의 공터 및 공원을 재정비하여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속분과

4차 회의 시(‘12. 8. 6) 검토사항으로 가결되었음

ㅇ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남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허가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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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2012. 7.23.

(민속분과 4차 회의 시)]

ㅇ 궁집 일원 평내 2호 근린공원(화길옹주 묘역이전으로 인한) 변경(안) 마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상기 근린공원 변경(안) 마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기와가마터와 (기존)묘역공간의 경계부(비탈면)처리에 토사유출

등의 공학적 측면과 미적 측면을 고려할 것

- 둘째, 시설배치계획 시 인근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익을 위해 화장실을

설치할 것

- 셋째, 변경안의 식재계획은 현존 식생조사를 기초로 외래수종, 식재밀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안)을 마련할 것

(2) 000 의견

ㅇ 기존의 근린공원(평내 2호)에 녹지면적을 추가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주변에 지상 3층의 건축물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잘 보이지 않음. 공원 중심부에 궁집과 연관된 유적(화길옹주묘)이 있었

으나, 택지개발 시 이장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있으며 이번 계획에 그 부지를

편입하여 공원을 재정비하고자 함

ㅇ 기 통보된 심의결과[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3123(2012.08.08.)호]에 의거

관계전문가 자문 및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바. 의결사항

ㅇ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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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 게이트볼장 조성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영동 김참판고택」주변 게이트볼장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5m, 1층 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찬판고택

ㅇ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호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708(이격거리 : 약 300m)

(4) 신청내용 : 게이트볼장 신축

ㅇ 대지면적 : 3,130㎡

ㅇ 건축 / 연면적 : 499.3㎡

ㅇ 건폐율 / 용적율 : 15.95%

ㅇ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경사지붕), 5.85m

ㅇ 구조 :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출(‘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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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로부터 약 300m 이격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문화재로

부터 조망되지 않아 허가 시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나 문화재 방향의 수목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ㅇ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 방향의 수림대롤 존치하도록 수정·보완

도면 제출하였음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ㅇ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 후우측으로 약 340m 정도 이격된 시계에서 벗어난

곳이고, 그 사이에 기존의 마을 건물들이 산재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림으로 형성된 자연 경관이 양호한 곳으로 문화재 쪽

수림대를 최대한 존치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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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2동)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영동 김참판고택」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5m, 1층 이하)

※ 제3차 민속분과 위원회(‘12.6.4.)에서 동일 지번에 대해 단독주택 신축 허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찬판고택

ㅇ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호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361(이격거리 : 300m)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2동)

ㅇ 대지면적 : 490㎡

ㅇ 건축 / 연면적 : 82.8㎡

ㅇ 건폐율 / 용적율 : 16.9%

ㅇ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 4.65m

ㅇ 구조 : 싸이딩조립식판넬, 아스팔트슁글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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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신축 예정지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약 300m 이격되어 있으며 직접 조망되지 않음

ㅇ 현상변경허용기준상으로는 농업용 시설물만 가능하나 신축하고자 하는 단독

주택이 당해 문화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ㅇ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의 뒤편으로 약 340m 정도 이격된 구릉지 너머 조망

되지 않는 곳이고 단축주택이라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사료됨

(2) 00 의견

ㅇ 양강면 괴목리 361(전)번지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김참판고택과

이격거리 300m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지역(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은 허용)이나 단독주택 신축하도록 허용하더라도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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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 양강 보건지소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에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영동 김참판고택」주변 보건소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과 2

구역이 걸쳐 있으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5m, 1층 이하)

      ※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평지붕 5m(1층 이하), 경사지붕 7.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찬판고택

ㅇ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호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201-4 외 6필지(이격거리 : 236m)

(4) 신청내용 : 양강 보건지소 신축

ㅇ 대지면적 : 853㎡

ㅇ 건축 / 연면적 : 232.42㎡ / 350.14㎡

ㅇ 건폐율 / 용적율 : 27.25% / 41.05%

ㅇ 건물층수 및 높이 : 2층, 8.5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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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보건지소는 마을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영동 김참판고택 앞 큰 도로에서 사업예정지 옆에 위치한 양강

면사무소(3층)와 양강면의용소방대(2층)가 조망됨.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물의 규모(높이)를 최대한 낮추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건물 외관 및 건물 높이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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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주 홍기응ㆍ홍기헌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51ㆍ165호 ｢나주 홍기응ㆍ홍기헌가옥｣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나주 홍기응ㆍ홍기헌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1구역 : 전통한옥 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51ㆍ165호 나주 홍기응ㆍ홍기헌가옥

ㅇ 소재지 :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0, 198

(3) 신청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255-6(이격거리 : 약 480m)

(4)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대지면적 : 500㎡

ㅇ 건축 / 연면적 : 90㎡

ㅇ 건폐율 / 용적율 : 18%

ㅇ 건물 층수 및 높이 : 1층, 5m

ㅇ 구 조 : 경량철골조, 판넬위 기와형 강판(경사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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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문화재로부터 480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문화재가 직접적으로 조망되지는

않으나 사업예정지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면검토 의견대로 문화재

방향으로 차폐수목 식재계획을 보완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

(1) 서면검토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10.8.)

ㅇ 위치와 이격거리로 볼 때 전통마을의 경관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전체적 경관을 위하여 마을 쪽으로 수목차폐 조경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000 의견

ㅇ 문화재로부터 거의 500m 이격되어 있으나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검토 필요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문화재 방향으로 차폐수목 식재계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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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안 유교리 고가 목재담장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무안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가」의 대문

채 옆 목재 담장 및 출입문 설치에 대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무안 유교리 고가의 문화재 손상, 화재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대문

채 옆으로 목재담장 및 출입문 설치를 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000

(2) 대상문화재 : 무안 유교리 고가(중요민속문화재 167호)

ㅇ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698번지 등

(3) 사업내용 : 대문채 옆 목재담장 및 목재출입문 설치

ㅇ 사업비: 20백만원(자부담)

라. 검토의견

ㅇ 대문채 옆으로 목재담장 및 목재출입문 설치는 고증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문화재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12.10.08) : 문화재위원 000, 000]

ㅇ 담장설치 위치와 형태에 관한 고증자료 없이 설계되고 형태가 기존 문화재와

조화롭지 못하므로 재검토 요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고증자료 부족, 문화재 경관 저해,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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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율현동 물체당 주변 경로당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4호 율현동 물체당 주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율현동 물체당」주변 경로당 신축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1구역 :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최고높이 7m, 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고유수종 식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74호 율현동 물체당

ㅇ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142

(3) 신청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365-1(이격거리 : 약 140m)

(4) 사업내용 : 경로당 신축

ㅇ 대지면적 : 395㎡

ㅇ 건축면적 / 연면적 : 84.24㎡ / 82.98㎡

ㅇ 건폐율 / 용적율 : 21.3% / 21%

ㅇ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 6.2m

ㅇ 구 조 : 경량철골조, 경사지붕(한식칼라강판기와)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출(‘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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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기존의 노후 주택을 3동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에서 우측 전면에 위치하고 있음

ㅇ 문화재에서는 사업예정지가 직접적으로 조망되지는 않으나 사업예정지에서

는 문화재의 측면 일부가 조망되므로 현지조사 의견대로 차폐 수목을 식재

하도록 함

ㅇ 한옥형태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9.28)

ㅇ 문화재 전방 우축에 있는 마을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통

한옥형식으로 건립하므로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색채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하며, 문화재 쪽에서 차폐를 위한

식재를 하고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사로와 계단을 적절하게 보완

하도록 함

(2) 000 의견

ㅇ 이 사업은 2011. 8. 8일자로 불허된 예천 율현리 물체당 마을노인회관 건

으로, 당초 문화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선정하였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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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리동 일성당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하리동 일성당」주변에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하리동 일성당」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2구역 : 평지붕 최고높이 5m(1층),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 하리동 일성당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중마길 11 (하리1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327번지 (이격거리 : 약 450m)

(4)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2동 신축

ㅇ 대지면적 : 2,945㎡

ㅇ 건축면적 / 연면적 : 364.52㎡(182.26㎡×2동) / 729.04㎡(364.52㎡×2동)

ㅇ 건폐율 / 연면적 : 47.63% / 93.94%

ㅇ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평지붕), 9.5m(옥탑포함)

ㅇ 구조 및 마감 : 철근콘크리트, 스톤코트 및 아스팔트 슁글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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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1) 근대문화재과

ㅇ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와 450m 이격되어 있으며 문화재와 사업예정지 사

이에 능선이 있어 문화재가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유형문화재과

ㅇ 본 건은 예안이씨 충효당 보호구역에서 약 450m 이격된 부지에 2층의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거리가 멀고 잘 보이지

않으며 충효당의 측면에 해당하는 위치이므로 충효당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ㅇ 신청예정지는 동쪽 산 너머 조망되지 않는 먼 곳이고(400m 정도) 기존의

유사건물 옆에 건립하므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000 의견

ㅇ 상기 신청건의 대상부지는 당해 문화재 및 주변 문화재와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시각상 저해되지 않음

ㅇ 또 당해부지는 민가마을 내에 위치하며 도로 바로 맞은편에 2층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있음

ㅇ 이에 당해 신청 건은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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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정비 및 전시관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 전시관 신축 및 주변정비에 대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경산 상엿집 옆 전시관 신축 및 주변정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2012년 문화재 국고보조 보수정비사업으로 이건(원 위치에서 약 15m 이동) 

정비 중에 있으며, 동 사업 완료 후 지정구역 변경 예정임

      ※ 사업예정지는 현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를 포함하고「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3) 신청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 35, 36, 42번지

(4) 신청내용 : 경산 상례문화공원 조성공사(주변정비 및 전시관 신축)

ㅇ 전시관

- 건축면적 : 203.14㎡

- 높이 : 5.2m(최고6.4m+최저4.0m/2)

- 층수 : 지상 1층

- 외벽마감 : 미송널 노출콘크리트

ㅇ 주변정비 : 상엿집을 중심으로 주위에 미송널 노출콘크리트벽(H=2.4m,

가로 30m×세로 16.5m) 설치 등

(5) 소요예산 :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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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사업예정지에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상엿집 이외에 사당과 비각 등

민속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 유적 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산시에서

추진 중인 상례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전시관 신축 등은 지역 관광자원

문화 콘텐츠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건립위치가 지근거리

이고 사면을 에워싸는 이질적인 벽체가 당해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정·보완 후 재심의 추진함이 타당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000 / 2012.9.6.)]

ㅇ 본 건은 1구역(보존지역) 내에 건립하고자는 전시관으로 위치가 역사문화

환경을 현상대로 보존해야 할 지근거리이고 건물의 형태가 이질성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사면을 에워싸고 있어 경관 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합당한 보존 방안을 강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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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18

18.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막거리 조성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호「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에 문화

체험 시설(주막거리)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의 주막거리 조성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며, 오거리당산, 고창읍성 등의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오거리당산』

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282-4, 878-1

(3) 신청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72(보호구역 경계선 인접)

(4) 신청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

◦ 연면적 : 269.01㎡

◦ 규 모 : 지상 1층, 5개동

ㅇ 구 조 : 목구조 (초가집)

동 층 면적(㎡) 구조 용도

A-1동 1 25.92 목조 전면3칸, 측면2칸 일반음식점
A-2동 1 66.42 목조 전면5칸, 측면3칸 일반음식점
A-3동 1 49.5 목조 전면3칸, 측면3칸 일반음식점
A-4동 1 68.85 목조 전면5칸, 측면3칸 일반음식점
A-5동 1 58.32 목조 전면4칸, 측면3칸 일반음식점
계 2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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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오거리당산 주변 주막거리 조성 사업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가능한 규모를 축소하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도록 시행되어야 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전문위원 000 / 2012.9.11.)]

ㅇ 당산이 갖는 공간상의 성격을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한옥의 규모와 간살을

축소하여 간결하고 소박한 초가 건물을 되도록 하며, 건물간에 이격거리를

두어 화재에도 안전하게 함

ㅇ 한옥과 당산공간은 전통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설계하도록 권장하며,

동선의 자연적 기능성, 배수관에도 가장 이상적으로 배려하며 향후 당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함

ㅇ 가능한 규모를 축소하여 당산과 읍성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설계와 시공은 전문업체에 의하고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시공, 주민 의견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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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흥 신와고택 및 오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9호「장흥 신와고택」및 제270호

「장흥 오헌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장흥 신와고택」 및 「장흥 오헌고택」주변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 7.31.) 후 보완하여 이를 부의하는 것임

ㅇ 동 지역에 중민 제161호 「존재고택」 및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옥당리
효자송」이 있어 통합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제269호「장흥 신와고택」및제270호「장흥오헌고택」

ㅇ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 / 679번지 외

(3) 제출내용 : 장흥 신와고택·장흥 오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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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증축 허용(7.5m, 1층 이하)

2구역
• 신축 : 최고높이 5m 및 1층 이하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 신축 : 최고높이 7.5m 및 1층 이하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3구역
• 신축 : 최고높이 8m 및 2층 이하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 신축 : 최고높이 11m 및 2층 이하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4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5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공  

통

사  

항

•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제141호

(08.11.06)]이행

• 건축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라. 검토의견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증축 허용(7.5m 이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5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  

통

사  

항

•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에서는 개수·보수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는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전문위원 000/2012. 7.31.)]

ㅇ 오헌고택 좌측 4구역은 길을 따라 구분하고 길 우측편은 1구역으로 한다.

ㅇ 1구역 내용

-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전통건축형태는 최고 7.5m,

증축은 1층 이하의 경우 허용하되, 한옥의 형태로 한다.

ㅇ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창고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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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검토의견대로 하되, 1구역은 원지형보존지역으로만 함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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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응태묘 출토유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의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에 소재한 고성이씨 귀래정종중의 선산에서 확인된

이응태묘에서 출토되어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이응태묘 출토유

물(복식 및 문서)」을 경상북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

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46종 65점

ㅇ 소재지 :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박물관

ㅇ 소유자 : 안동대학교

ㅇ 수량: 46종 65점(복식 47점, 문서 18점)

- 복식 : 단령 1점, 직령 5점, 철릭 7점, 장옷 2점, 액주름 2점, 남자 저고

리 1점, 한삼 및 적삼 6점, 여자 저고리 3점, 동자 상의 1점, 개

당고형 바지 4점, 합당고형 바지 6점, 短합당고 2점, 소형치마 1

점, 버선 4켤례, 행전 3쌍, 모자 1점, 대 3점, 염낭 1점, 멱목 1점,

오낭, 금, 종교, 횡교, 부채, 마포 조각, 석 등

- 문서 : 초서 편지 14편(3편 한글 병기), 한글 편지 4편

* 상세내용 별첨1 출토유물 사진 참조



- 46 -

라. 현지조사의견(‘12. 06. 08) : 상세내용 별첨2 참조

〈000 문화재위원〉

ㅇ 간찰류는 16세기 말ㆍ글ㆍ紙류 및 생활사(민속)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원

이며, 衣類,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없음. 지역과 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

이나 명칭, 보수가 잘못 된 것, 미정리 된 것들이 더러 있으며, 특히 피륙

정리에서 한 치의 조각이나 시접 및 바느질부분은 시대와 유물의 특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재정리 후 재심의가 요망됨

〈000 무형분과 문화재전문위원, 000 서울여대 교수>

ㅇ 이응태묘에서는 부인이 남편인 이응태에게 쓴 한글편지글과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 삼은 미투리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 출토되는 것

으로 당시의 풍속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조선중기 복식사, 풍속사, 상

장례 연구에 큰 가치가 있으므로 일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000 의견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ㅇ 복식자료는 조선중기 복식사 및 생활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편

지글들은 당시의 양반들의 관심사 및 풍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특히 원이엄마의 편지글 및 미투리는 조선중기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므로, 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재정리 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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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출토유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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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박물관 출토유물자료 2건 조사결과 및 소견

1. 조사일자 : 2012년 6월 8일

2. 현장 : 안동대학교박물관

3. 조사대상 자료(出土遺物) 현황파악 

1) 유물자료 : 총괄 2건

(1) 일선문씨(여. 一善文氏. 생몰미상),

(2) 이응태(남. 固城李氏 應台. 1556∼1586년)

* 유물 중 일부는 박물관에서 전시중

2) 인쇄물 : .안동대학교박물관 총서 14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제4회 안동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회 “450년만의 외출”도록. 2000.2 안동대학교박물관

3) 자료(출토유물) 수집 및 처리(정리) 일지 

(1) 유물수습

1차 : 일선문씨(여. 一善文氏. 생몰미상) 1998년 4월5일

2차 : 20여일 뒤 4월24일 이응태(남. 固城李氏 應台. 1556∼1586년) 발굴

(2) 보존 처리(형태복원, 자료정리)

(3) 자료 공개 전시 : “450년만의 외출 특별 전시”. 1998년 9월∼1999년 6월 

4. 조선시대 무덤[墓]에서 나오는 복식(服飾)참조 유물류 자료 현황  

크게 피륙[纖維]과 기타 2부류 나뉨

1) 피륙자료 : 주로 옷[服飾]류인데 이중에는 시신이 입고 있는 壽衣와, 葬儀用의 

殮襲과 補空用

2) 기타 : 드물게 종이[韓紙類], 輓詞, 명기류, 책, 편지류, 장식거리, 생활용구류(호

로,염주, 囊)

* 무덤에서 나오는 출토유물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전시 및 자료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임 

5. 본 유물의 정리현황 및 특징           

1) 피륙류      

(1) 보수 : 7∼80%

상태가 불량한 것(특히 솜이나 겹)은 처리하지 않은 것이 많음. 그중에는 특히 

〈별첨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문화재위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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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료들이 있다(예 : 일선문씨 “소색 저마 홑 장삼”. “상태 반파”라 하였

다. 이 옷은 수의로 입었던 겉옷[袍]으로 중요한 매우 자료이다. 복원품으로  

247쪽에 제시됨)

(2) 미완성

어떤 유물에는 한 점에서도 일부는 보수하고, 완성되지 않은 것도 섞여 있음.

(3) 유물의 번호 및 분류에 혼선과 미정리 된 것들이 보임.

2) 특징 

(1) 피륙자료들

의류,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2) 기타 : 묘주별로 본 자료분류         

① 이응태(남) ,

가. 간찰류 18점 : 편지[輓詞], 만시(輓詩), 기타류---글은 부채, 염낭에도 씀.

나. 염낭 : 간찰과 빗도 나옴.

다. 편지글 : 한글 1통, 한글과 한문 병용 3통, 한문 9통.

라. 신 : 麻鞋(麻+毛)

② 일선문씨(여)

가. 일반 피륙으로 만든 일부 수의와 염습용.

나. 생활용구(실꾸리, 호로, 염주, 囊類).

3) 간찰[書ㆍ紙]자료       

이응태묘의 간찰류에는 한글편지(언간:諺簡)가, 염낭 안의 글(한문)은 아버지가 아

이들에게 쓴 가사(家事)에 대한 것으로 매사냥 처갓집거주 전염병 노예 농사일이 

적혀있음 

6. 소견  

1) 본 유물들이 가지는 가치 및 의의           

(1) 간찰류는 16세기 말ㆍ글ㆍ紙류 및 생활사(민속)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2) 피륙[織物]자료(服飾 및 기타 殮襲具類)

衣類,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한 쪽이라도 지역과 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본 자료에서 여성의 ‘저고리깃처리기법’ 등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2) 재정리 후 재심의 요망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명칭, 보수가 잘못 된 것, 미정리 된 것들이 더러 

있다. 특히 피륙정리에서 한 치의 조각이나 시접 및 바느질부분은 시대와 유물의 

특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놓치지 말고 재분석 재정리하여 더 좋

은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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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2 .06. 08 대상문화재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

조 사 자

성 명 000 전공 분야 직물사

소 속 000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종류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②문화재명칭 이응태묘 출토유물, 이정명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

③ 입지현황및역

사문화환경

1998년 경북 안동시 정상지구 택지개발공사 시 고성이씨 귀래
정파 문중 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안동
대학교에 기증되었으며 현재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④ 연혁ㆍ유래

및 특징

이 유물은 이명정(李命貞, 1504~1565)의 처인 일선문씨의 묘와

손자 이응태(李應台, 1556~1586)의 묘에서 수습되었다. 이명정은

고성 이씨 15세로 연산군 17년(1504)에 출생하여 명종 20년

(1565)에 졸한 인물로 생전에 종 8품의 奉仕을 지냈다. 일선문씨

는 군수를 지낸 文繼昌의 딸로 생몰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기일은 2월 27일로 기록되어 있다. 발굴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략 1550년대에서 60년

대 초로 추정된다. 안동시 정상동에 세거하는 고성 이씨는 13세

인 이굉(李浤, 1441~1516)의 후손들이라 한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본 유물은 피장자의 연대가 확실하며 개관 후 염습의 하나 하

나의 구체적인 모습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전기의 흔하

지 않은 자료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수습된 염습구

자료들은 비교적 완전하게 구비되어있어 실제적인 상장례의 일

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글 편지와 만사 등은 지역문화연

구, 한국복식사, 국문학 연구에 귀한자료이며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는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는 유일한 유물로 다른 출토복

식 자료들과 차별된다.

근거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중요민속문화

재로 가치가 있는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

는 전형적인 유물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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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정 대상

및 범위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일괄 46종 65점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일괄 41종 47점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유물은 발굴 후 안동대학교에서 세척과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유물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유물의 안정적 관

리를 위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의견

이응태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는 모두 45종 47점이며, 직물은 견

직물, 면직물, 마직물 등을 소재로 한 포류, 바지류, 저고리류,

소품류이다. 또한 편지류 18점이 출토되었으며, 초서 편지 14편

(3편 한글병기), 한글편지 4편이다. 이명정의 처인 일선문씨의

합장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41종 47점으로 마직물, 면직물, 견직

물을 소재로 한 포류, 저고리류, 치마류가 수습되었다. 유물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본 유물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으며, 개관 후 수습

단계에서 염습의 상태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던 흔하지 않은 자료로 16세기 상장례 연구 및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복식유물은 조형적 고찰을 통해 16세기 중·후기의 형태나 구성

적 특징, 바느질방법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선 문씨묘에서 출토

된 장삼으로 추정되는 복식은 조선 전기 여성용 예복으로는 처

음 확인되는 것으로 조선시대 여자복식연구에 가치가 있다.

특히 이응태묘에서는 부인이 남편인 이응태에게 쓴 한글편지글

과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 삼은 미투리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국

내에서 처음 출토되는 것으로 당시의 풍속사 연구에 귀중한 자

료이다.

따라서 이응태묘 출토유물과 이정명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은

조선중기 복식사, 풍속사, 상장례 연구에 큰 가치가 있으므로 일

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9 월 26 일

제출자: 000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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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2.06.08 대상문화재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조 사 자

성 명 000 전공 분야 한국복식사

소 속 000 직위(직책) 조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종류 국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함.

②문화재명칭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46종 65점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41종 47점

③ 입지현황및역

사문화환경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고성 이씨 문중묘 이장과정에서 수습.

고성이씨 입향조 낙포 이굉(李浤, 1441-1516)은 1513년부터 안동에

거주하여 그 후손들이 정상동에 세거함.

④ 연혁ㆍ유래

및 특징

이굉의 손자 이정명 합장묘에서 일선문씨 미라 및 복식 수습.

무연고로 알려진 이응태묘에서 미라 및 편지와 복식 수습. 신분과

생몰년이 뚜렷한 조선시대 중기의 복식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임.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

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일괄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8 월 29 일

제출자: 000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교수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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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제 11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의하여 중요민속문화재로서

한국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의복에 해당한다. 특히

이응태의 무덤에서 나온 한글 편지와 만사 등은 조선중기의 한글의 사용과 가족관계

호칭 등 생활사 전반에 걸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머리카락을 섞

어 만든 미투리 등도 현재까지 유일한 것이다.

<종합 의견>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

유물(복식)”은 조선중기 16세기 인물인 이응태(1556～1586)와 그의 할머니 일선문씨의

것으로, 상장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복식은 일선문씨 무덤에서 41종 47점, 이응태

무덤에서 46종 65점이 수습되었다.

특히 이응태무덤에서는 부인이 남편인 이응태에게 쓴 한글편지와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

서 만든 미투리, 형(이몽태)이 죽은 동생 이응태에게 보낸 한시, 형이 동생을 애도하여

부채에 쓴 만시 등이 수습되었다. 한글편지와 미투리는 우리나라 방송 뿐만 아니라 외

국의 내셔널지오그래픽(2007년 11월호), Archaeology(2010년 3/4월호), Antiquity(2009

년 3월호)에도 소개되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이 응태 무덤에서는 단령, 직령, 철릭, 바지, 저고리 등과 함께 적삼, 여자 치마 저

고리 등이 수습되어 16세기 중후반의 남자 복식과 수례지의 풍습을 알 수 있다.

＊ 일선문씨의 복식은 현재까지 1점 밖에 보고되지 않은 장삼(長衫)으로 추측되는 복

식을 비롯하여 16세기 초 조선시대 여자복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편지와 미투리 복식 등 일괄 지정하는 것을 건의한

다.

＊ 현재 상태는 일부 유물의 경우는 보존처리(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지원하여 보존처리를 완료 한 후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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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안동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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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21

21.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의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에 소재한 고성이씨 귀래정종중의 선산에서 확인된

이명정과 그의 처인 일선문씨의 합장묘에서 출토되어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을 경상북도에서 국가지

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 41종 47점

ㅇ 소재지 :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박물관

ㅇ 소유자 : 안동대학교

ㅇ 수량: 41종 47점

- 복식 : 장삼 1점, 대대 1점, 장옷 4점, 장 저고리 12점, 단 저고리 1점,

적삼 2점, 한삼 3점, 치마 5점, 개당고형 바지 2점, 합당고형 바

지 3점, 행전 1점, 버선 4점, 신발 1점, 소모자 1점, 멱목, 대렴용

금, 종교, 횡교, 석 지요 등

* 상세내용 별첨1 출토유물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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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지조사의견(‘12. 06. 08) : 상세내용 별첨2 참조

〈000 문화재위원〉

ㅇ 衣類,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비교해서 특별

한 것은 없으나, 지역과 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임.

다만 명칭, 보수가 잘못 된 것, 미정리 된 것들이 더러 있으며, 특히 피륙

정리에서 한 치의 조각이나 시접 및 바느질부분은 시대와 유물의 특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재정리 후 재심의가 요망됨

〈000 무형분과 문화재전문위원, 000 서울여대 교수>

ㅇ 복식유물은 조형적 고찰을 통해 16세기 중·후기의 형태나 구성적 특징,

바느질방법을 알 수 있음. 특히 일선 문씨묘에서 출토된 장삼으로 추정되

는 복식은 조선 전기 여성용 예복으로는 처음 확인되는 것으로 조선중기

복식사, 풍속사, 상장례 연구에 큰 가치가 있으므로 일괄 국가지정문화재

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000 의견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ㅇ 이 유물들은 조선 중기 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대부분이 복식자료로, 복식

사 및 생활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임.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재정리 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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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출토유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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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박물관 출토유물자료 2건 조사결과 및 소견

1. 조사일자 : 2012년 6월 8일

2. 현장 : 안동대학교박물관

3. 조사대상 자료(出土遺物) 현황파악 

1) 유물자료 : 총괄 2건

(1) 일선문씨(여. 一善文氏. 생몰미상),

(2) 이응태(남. 固城李氏 應台. 1556∼1586년)

* 유물 중 일부는 박물관에서 전시중

2) 인쇄물 : .안동대학교박물관 총서 14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제4회 안동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회 “450년만의 외출”도록. 2000.2 안동대학교박물관

3) 자료(출토유물) 수집 및 처리(정리) 일지 

(1) 유물수습

1차 : 일선문씨(여. 一善文氏. 생몰미상) 1998년 4월5일

2차 : 20여일 뒤 4월24일 이응태(남. 固城李氏 應台. 1556∼1586년) 발굴

(2) 보존 처리(형태복원, 자료정리)

(3) 자료 공개 전시 : “450년만의 외출 특별 전시”. 1998년 9월∼1999년 6월 

4. 조선시대 무덤[墓]에서 나오는 복식(服飾)참조 유물류 자료 현황  

크게 피륙[纖維]과 기타 2부류 나뉨.

1) 피륙자료 : 주로 옷[服飾]류인데 이중에는 시신이 입고 있는 壽衣와, 葬儀用의 

殮襲과 補空用.

2) 기타 : 드물게 종이[韓紙類], 輓詞, 명기류, 책, 편지류, 장식거리, 생활용구류(호

로,염주, 囊).

* 무덤에서 나오는 출토유물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전시 및 자료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임 

5. 본 유물의 정리현황 및 특징           

1) 피륙류      

(1)보수 : 7∼80%

〈별첨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문화재위원 000



- 66 -

상태가 불량한 것(특히 솜이나 겹)은 처리하지 않은 것이 많음 그중에는 특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예 : 일선문씨 “소색 저마 홑 장삼”. “상태 반파”라 하였

다. 이 옷은 수의로 입었던 겉옷[袍]으로 중요한 매우 자료이다. 복원품으로  

247쪽에 제시됨)

(2) 미완성

어떤 유물에는 한 점에서도 일부는 보수하고, 완성되지 않은 것도 섞여 있음.

(3) 유물의 번호 및 분류에 혼선과 미정리 된 것들이 보임.

2) 특징 .

(1) 피륙자료들

의류,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2) 기타 : 묘주별로 본 자료분류         

① 이응태(남) ,

가. 간찰류 18점 : 편지[輓詞], 만시(輓詩), 기타류---글은 부채, 염낭에도 씀.

나. 염낭 : 간찰과 빗도 나옴.

다. 편지글 : 한글 1통, 한글과 한문 병용 3통, 한문 9통.

라. 신 : 麻鞋(麻+毛)

② 일선문씨(여)

가. 일반 피륙으로 만든 일부 수의와 염습용.

나. 생활용구(실꾸리, 호로, 염주, 囊類).

3) 간찰[書ㆍ紙]자료       

이응태묘의 간찰류에는 한글편지(언간:諺簡)가, 염낭 안의 글(한문)은 아버지가 아

이들에게 쓴 가사(家事)에 대한 것으로 매사냥 처갓집거주 전염병 노예 농사일이 

적혀있음.

6. 소견  

1) 본 유물들이 가지는 가치 및 의의           

(1) 간찰류는 16세기 말ㆍ글ㆍ紙류 및 생활사(민속)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2) 피륙[織物]자료(服飾 및 기타 殮襲具類)

衣類,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한 쪽이라도 지역과 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본 자료에서 여성의 ‘저고리깃처리기법’ 등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2) 재정리 후 재심의 요망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명칭, 보수가 잘못 된 것, 미정리 된 것들이 더러 

있다. 특히 피륙정리에서 한 치의 조각이나 시접 및 바느질부분은 시대와 유물의 

특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놓치지 말고 재분석 재정리하여 더 좋

은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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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2 .06. 08 대상문화재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

조 사 자

성 명 000 전공 분야 직물사

소 속 000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종류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②문화재명칭 이응태묘 출토유물, 이정명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

③ 입지현황및역

사문화환경

1998년 경북 안동시 정상지구 택지개발공사 시 고성이씨 귀래정파
문중 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안동대학교에
기증되었으며 현재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④ 연혁ㆍ유래

및 특징

이 유물은 이명정(李命貞, 1504~1565)의 처인 일선문씨의 묘와 손

자 이응태(李應台, 1556~1586)의 묘에서 수습되었다. 이명정은 고성

이씨 15세로 연산군 17년(1504)에 출생하여 명종 20년(1565)에 졸한

인물로 생전에 종 8품의 奉仕을 지냈다. 일선문씨는 군수를 지낸

文繼昌의 딸로 생몰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기일은 2월 27일로

기록되어 있다. 발굴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략 1550년대에서 60년대 초로 추정된다. 안동시

정상동에 세거하는 고성 이씨는 13세인 이굉(李浤, 1441~1516)의 후

손들이라 한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본 유물은 피장자의 연대가 확실하며 개관 후 염습의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전기의 흔하지 않은

자료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수습된 염습구 자료들은 비

교적 완전하게 구비되어있어 실제적인 상장례의 일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글 편지와 만사 등은 지역문화연구, 한국복식사, 국문

학 연구에 귀한자료이며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는 현재까지 발

견된 바 없는 유일한 유물로 다른 출토복식 자료들과 차별된다.

근거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중요민속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

적인 유물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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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정 대상

및 범위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일괄 46종 65점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일괄 41종 47점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유물은 발굴 후 안동대학교에서 세척과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일

부 유물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유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의견

이응태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는 모두 45종 47점이며, 직물은 견직

물, 면직물, 마직물 등을 소재로 한 포류, 바지류, 저고리류, 소품류

이다. 또한 편지류 18점이 출토되었으며, 초서 편지 14편(3편 한글

병기), 한글편지 4편이다. 이명정의 처인 일선문씨의 합장묘에서 출

토된 유물은 41종 47점으로 마직물, 면직물, 견직물을 소재로 한 포

류, 저고리류, 치마류가 수습되었다. 유물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

호하다.

본 유물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으며, 개관 후 수습단계

에서 염습의 상태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흔하

지 않은 자료로 16세기 상장례 연구 및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중요

한 자료이다.

복식유물은 조형적 고찰을 통해 16세기 중·후기의 형태나 구성적

특징, 바느질방법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선 문씨묘에서 출토된 장삼

으로 추정되는 복식은 조선 전기 여성용 예복으로는 처음 확인되는

것으로 조선시대 여자복식연구에 가치가 있다.

특히 이응태묘에서는 부인이 남편인 이응태에게 쓴 한글편지글과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 삼은 미투리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 출토되는 것으로 당시의 풍속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응태묘 출토유물과 이정명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은 조

선중기 복식사, 풍속사, 상장례 연구에 큰 가치가 있으므로 일괄 국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9 월 26 일

제출자: 000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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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2.06.08 대상문화재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조 사 자

성 명 000 전공 분야 한국복식사

소 속 000 직위(직책) 조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종류 국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함.

②문화재명칭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46종 65점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41종 47점

③ 입지현황및역

사문화환경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고성 이씨 문중묘 이장과정에서 수습.

고성이씨 입향조 낙포 이굉(李浤, 1441-1516)은 1513년부터 안동에

거주하여 그 후손들이 정상동에 세거함.

④ 연혁ㆍ유래

및 특징

이굉의 손자 이정명 합장묘에서 일선문씨 미라 및 복식 수습.

무연고로 알려진 이응태묘에서 미라 및 편지와 복식 수습. 신분과

생몰년이 뚜렷한 조선시대 중기의 복식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임.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

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일괄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8 월 29 일

제출자: 000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교수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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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제 11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의하여 중요민속문화재로서

한국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의복에 해당한다. 특히

이응태의 무덤에서 나온 한글 편지와 만사 등은 조선중기의 한글의 사용과 가족관계

호칭 등 생활사 전반에 걸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머리카락을 섞

어 만든 미투리 등도 현재까지 유일한 것이다.

<종합 의견>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

유물(복식)”은 조선중기 16세기 인물인 이응태(1556～1586)와 그의 할머니 일선문씨의

것으로, 상장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복식은 일선문씨 무덤에서 41종 47점, 이응태

무덤에서 46종 65점이 수습되었다.

＊ 이 응태 무덤에서는 단령, 직령, 철릭, 바지, 저고리 등과 함께 적삼, 여자 치마 저

고리 등이 수습되어 16세기 중후반의 남자 복식과 수례지의 풍습을 알 수 있다.

＊ 일선문씨의 복식은 현재까지 1점 밖에 보고되지 않은 장삼(長衫)으로 추측되는 복

식을 비롯하여 16세기 초 조선시대 여자복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편지와 미투리 복식 등 일괄 지정하는 것을 건의한

다.

＊ 현재 상태는 일부 유물의 경우는 보존처리(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지원하여 보존처리를 완료 한 후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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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안동시 검토의견서



보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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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성읍

민속마을

(중민188)

제주

서귀포시
000

[성읍마을주변어린이안전용 CCTV 설치]

ㅇ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위 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92번지 1호(지정구역)

ㅇ신청내용

-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2대)
․ 지주 및 부착대 등

허가 ‘12.10. 8.

경주

양동마을

(중민189)

경북

경주시
000

[경주 양동마을 내 TV중계기 설치]
ㅇ신청인 : (주)포항문화방송
ㅇ위 치 : 경주 강동면양동리산 30번지

(지정구역)
ㅇ신청내용
- 당 초
․면적(9.0㎡), 높이(15m, 피뢰침 3.0m 포함)
․조건 : 계획안대로 시행하되, 중계기의
나무장식은 제거하고 중계기의 높이는
기존 나무보다 낮추도록 함
- 변 경
․면적(9.0㎡), 높이(15m, 피뢰침 3.0m 포함/
수목위로 일부 노출 허용), 수신 안테나
추가 설치(3m), 수신케이블 포설

- 사 유 : TV송신안테나 주변에 장애
물이 있으면 전파의 방사에 방해가
되어 원활한 TV수신이 불가함

변경

허가
‘12.10. 4.

안건번호 민속 2012-05-22

22.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나. 처리내용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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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12-05-23

23. 경주 양동마을 문화유산지식콘서트 개최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에서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의 가치 홍보를 위한 인문학 강좌 “문화유산지식콘서트”를 개최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전문가 공개강의와 전통 공연을 통해 세계유산 등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이해를 돕고 가치를 알리기 위한 청소년 대상 인문학 강좌인 “문화

유산지식콘서트”를 경주 양동마을에서 개최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보 고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

ㅇ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3) 주요내용 : 문화유산지식콘서트 개최

ㅇ 기획·제작 : 문화재청, 한국교육방송(EBS),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공동기획·제작)

ㅇ 프로그램명 : 문화유산 지식콘서트

ㅇ 녹화일시 : 2012. 10. 27.(토) 15:00∼17:30

* 무대는 10. 26.(금)부터 설치하고 녹화 종료 후 바로 철거 예정

ㅇ 방송일시 : 2012. 11. 18.(일) 21:20∼22:50 / EBS(지상파)

ㅇ 녹화장소 : 양동마을 관가정 주차장

ㅇ 무대규모 : 무대 129.6㎡(14.4×9.0m), 객석 400석

ㅇ 출연진

- MC : 국악인 000

- 강사 : 미술평론가 000, 칼럼니스트 000, 건축학 교수 000

- 공연 : 여성국악실태악단 000, 소리꾼 000, 퓨전국악단 000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